
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

 법제처 - 1 / 1 -  국가법령정보센터

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
[시행 2025. 1. 1.] [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-45호, 2024. 12. 29., 일부개정.]

화학물질안전원(교육훈련혁신팀), 043-830-4439

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3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「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
등에 관한 규정」제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.

　　
1. 지정내역

　　
2. 교육분야

부칙 <제2024-45호, 2024. 12. 29.>
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